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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청 렴 계 약 부



 ⅠⅠ 캠코 공공개발부문 현황 캠코 공공개발부문 현황 

 □ (수행 업무) 공공개발 사업 수행

 (핵심)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보유재산 개발 기획･건축･관리

 (부속) 종전부동산 개발 및 관리･처분

 (부속) 업무용부동산 취득･개발(건축)･처분 (사옥 및 기숙사 신축)

 (부속) 인수재산 관리(캠코양재타워, 캠코캐피탈파워) 등

 □ (추진실적) ’04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107건, 사업비 3조6,512억원

 □ (관리현황) ’25년 6월말 기준 관리중인 사업은 96건, 사업비 3조5,672억원

 □ (직접구매) 관급자재 선정 기준 공사용자재 연간 300억원 이상 구매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특정품목 162 298 325 353 176 1,314
일반품목 181 243 234 365 180 1,203

합계 343 541 559 718 356 2,517

 ⅡⅡ 국유개발사업 주요 구조국유개발사업 주요 구조  

 □ (개발 목적) 노후･유휴 일반재산이나 저활용 행정재산을 국가 필요

시설과 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하여 재정절감 및 국유재산 가치 증대

 □ (수행 근거) 「국유재산법」제42조 제3항,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 업무 수행

 □ (개발 방식) ①위탁개발, ②기금개발 및 ③공용재산 취득대행으로 구분

 ① (위탁개발) 수탁기관인 공사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민ㆍ관 복합시

설을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공익시설 공급 확대



< 국유재산 위탁개발 구조도 >

 ② (기금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캠코가 총괄청을 대

리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통합 청･관사 개발사업

< 국유재산 기금개발 구조도 >

 ③ (취득대행) 정부 부처별 청ㆍ관사 취득행위 중 개발 전문성이 부족

한 경우 캠코가 청･관사 취득행위(건설) 사무만을 대행하는 사업

< 개발방식 비교 >

구 분 위탁개발 기금개발 취득대행

도입시기 2004년 2011년 2019년

근거법 국유재산법 제59조 국유재산법 제57조 국유재산법제8조및 29조

재원조달 수탁기관(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목적 수익성
(재정건전성 제고)

공공성
(국가필요시설 확보)

공공성
(부처필요시설 확보)

개발용도 수익시설(민관복합) 공공시설(통합 청 관사) 공공시설(단독 청 관사)

기대효과 세외수입 증대,
사회편익시설 제공

예산절감, 행정시설
효율성 제고

각부처 인력낭비 최소화
예산집행 및 총괄 강화



 ⅢⅢ 공유위탁개발사업 주요 구조공유위탁개발사업 주요 구조  

 □ (개발 목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실현

 □ (수행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 수행

 □ (공유위탁개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캠코)에 공유재산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캠코)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구조

< 공유지 개발 사업 구조도 >

 ⅣⅣ 기술자문위원 모집 개요기술자문위원 모집 개요

 □ (기술자문위원) 공공개발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

 □ (운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요 업무) 캠코가 시행하는 국유개발사업, 공유개발사업 등 모든 

개발사업의 건설과정에서 각종 평가ㆍ심의 및 기술자문에 활용



  ㅇ (설계공모 심사) 건축서비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업무 수행

  ㅇ (제안서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업무 수행

  ㅇ (기타) 건설과정에서 각종 적정성 심의 및 자문 업무 수행 등

 ⅤⅤ 주요 개발 실적주요 개발 실적

 □ 국유재산







 □ 공유재산








